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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의 원하청구조

박 찬 임*

 1)

Ⅰ. 들어가며

조선산업은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표 인 주력산업이다. 조선산업은 거

한 선박을 건조하거나, 원유시추․해양조사 등에 사용되는 거 한 장치인 해양 랜트

를 건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에는 선박건조를 심으로 사업을 시작하 지

만, 2008년 융 기 이후 선박수주 등이 어려워지면서 해양 랜트 쪽으로 산업을 다각

화하기 시작하 지만, 최근 해양 랜트 부문에서 막 한 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사업방

향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업과 련된 주요한 사회  심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최근 조선산업의 업황

이 매우 나빠져서 원청근로자에 한 구조조정까지 고려하게 되었다는 이고, 다른 하

나는 조선산업은 사내하청근로자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이고, 이에 따른 원하청 간 근로

조건의 격차가 크다는 이다. 본 연구는 이  조선업의 원하청구조에 을 두었다.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간의 임   근로조건 격차와 이로 인한 문제는 지속 으로 

논의되어온 오래된 의제이다. 그간 조선업 원하청 련 연구는 주로 원하청 격차의 황 

 문제  등에 하여 사례를 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원하청 간의 불공정거래 해소, 

원하청 계 간 상생 계의 구축 등이 책으로 제시된 것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원하청 

고용  근로조건에 한 미시자료 분석을 통하여 조선산업 원하청의 비 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해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원하청 연결망 실태조사 자

료와 고용보험 행정자료(2014년 말까지)를 연결하여 만들어낸 DB  조선산업 부분을 분

석한 자료가 사용되었다. 한 이 연구에서는 조선업에서 사내하도 이 특히 많이 발생

하는 이유와 향후 조선업 원하청구조의 변화방향  책에 해서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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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산업의 원하청 고용구조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인 수 과 규모라는 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는 선박수주량과 건조량이 세계 1 이고, 조선소 규모 한 커서 세계 1 부터 5 까지의 

조선소가 모두 우리나라 조선소라고 한다. 조선산업은 바다를 낀 규모 부지와 거  설

비가 필요하다는 에서 진입장벽이 있는 산업이다. 기 조선산업은 , 우, 삼성등 

소  빅3라 불리는 기업에서 시작하 고 이후 2000년  조선업 호황기를 거치면서 성

동조선, STX조선 등 형  조선소들이 설립되었으며, 2008년 융 기 이후 형  조

선소들은 경 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이다. 분석이 이루어진 

2014년말 재 조선산업에는 고객 수주를 통해서 선박건조업을 하는 16개의 원청 조선소

가 있고, 각 조선소별로 수십 혹은 수백개의 사내하청사업체가 있는 실정이다. 

조선산업의 사업체 수는 2014년말 재 5,889개소로서 체 제조업 사업체 수의 2.2%

이고,  산업 사업체 수의 0.4%이다. 한 조선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9만 

6,133명으로서 체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4%이고,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

자 수의 1.6%이다(표 1 참조). 

조선산업의 업체 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추세를 보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지

만, 최근 그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2008년 융 기 

이후 조선산업이 경 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이 행해졌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지역고

용조사｣를 보면 조선산업 취업자 수는 2008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가 2013년이 되어서야 1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이 게 실과 다소 상

이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본 연구가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조선산업 업체 수와 근로

자 수를 살펴보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간 소규모 하도 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는 원청사업체에서 해주던 것이 행이었지만, 2006년 이후 정부는 규모와 계없이 하

도 업체의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따로 하도록 하 다. 이에 따라서 2006년 이후 2012

년까지 조선산업의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선산업 피보험자 수가 매년 증가

하는 것 한 고용보험과 연 시켜서 설명될 수 있다. 조선산업에는 물량 과 같은 비정

규직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에 한 고용보험 가입이 차 확 되면서 피보험자 DB상

에서 피보험자의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1) ｢지역고용조사｣에서 나타난 조선산업 취업자 수는 2008년 204,563명, 2009년 198,062명, 2010년 

181,109명, 2012년 175,881명, 2013년 185,86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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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수 황  추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황  추이

조선업 제조업 체
제조업

내 비

체 

산업 내 

비

조선업 제조업 체
제조업

내 비

체 

산업 내 

비

2006 2,955 193,289 903,174 1.53 0.33 119,976 2,868,776  8,799,901  4.18 1.36

2007 3,608 195,897 946,972 1.84 0.38 141,994 2,927,636  9,273,244  4.85 1.53

2008 4,809 209,656 1,008,137  2.29 0.48 167,239 2,982,660  9,682,307  5.61 1.73

2009 5,581 213,902 1,050,578  2.61 0.53 176,255 3,015,760  10,174,911  5.84 1.73

2010 5,655 222,259 1,091,371  2.54 0.52 166,198 3,188,284  10,619,689  5.21 1.56

2011 6,166 237,130 1,159,566  2.60 0.53 175,350 3,347,863  11,174,845  5.24 1.57

2012 6,377 253,568 1,248,376  2.51 0.51 188,068 3,497,455  11,693,999  5.38 1.61

2013 5,618 262,599 1,321,618 2.14 0.43 188,847 3,570,958  12,095,697  5.29 1.56

2014 5,889 273,421 1,396,949 2.15 0.42 196,133 3,637,165 12,502,147 5.39 1.57

<표 1> 조선업 사업체 수 황  추이 

(단 :개소, %)

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피보험자 DB).

다음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원하청사업체 수와 피보험자 황  추이를 살펴

보았다. 이를 보면 2008년 융 기 이후 하청사업체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 다. 

2008년과 2014년의 하청사업체 수를 보면 2차는 3,290개소에서 3,507개소로, 3차는 2,265

개소에서 2,638개로, 4차 이상은 818개소에서 1,000개소로 증가하 다. 한 2014년을 제

외한다면 원청사업체의 피보험자 증가는 거의 없지만, 하청사업체에서는 피보험자 수가 

속히 증가하 다. 하청사업체 피보험자 증가율을 보면 2010년 이후 2차 하청사업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체 으로 하청사업체 피보험자 증가율이 원청사업체 보다 높

았다.  다만 2014년의 경우 3차  4차 이상 하청사업체는 고용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자료 한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사업체 수와 피보험자 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원청 2차하청 3차하청 4차이상 하청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사업체수 피보험자수

2008 15 43,259  3,290 138,497  2,265  40,753  818 11,466  

2009 15 44,112 3,407 138,246 2,442 43,264 894 12,058 

2010 15 43,391 3,486 148,796 2,572 48,348 970 13,346 

2011 16 45,058 3,528 165,542 2,668 52,538 1,008 14,163 

2012 16 44,850 3,534 170,794 2,677 53,850 1,024 14,509 

2013 16 44,816 3,533 172,301 2,670 54,764 1,021 14,807 

2014 16 45,363 3,507 174,505 2,638 54,660 1,000 14,535 

<표 2> 원하청 사업체 피보험자 황  추이

(단 :개소, 명)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피보험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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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고용보험 련 정책  용증가에 따른 향을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이를 반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원하청 기술자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기 하여 9  원청 조선소2)를 심

으로 직능별 고용규모를 살펴보았다. 직능별 고용규모에서 원하청 고용구조와 련하여 

특히 요한 직업은 기능직이다. 기능직은 직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고, 원청 근로자 비 하청 근로자의 비 은 이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원청 기능직 

비 하청 기능직의 규모는 2000년 72%에서 2010년 199%로 증하 고, 2013년에는 294%

로 다시 증가하 다. 이를 규모로 보면 2000년 이후 원청 기능직의 수는 3만 5,000명 수

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청 기능직의 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0년 2만 5,960명에서 

2013년 10만 5,041명으로 거의 4배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97년 외환 기 

이후 원청 조선소에서 직  기능직을 일정 수 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필요한 인력은 사

내하청 근로자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험을 외주화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청 조선소는 직 기능직의 규모를 한정하고, 정년퇴직 등으로 직 기능직의 일자리

가 나면 자사의 은 사내하청 근로자를 상으로 ‘발탁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

하고 있다. 사내하청사업체 소속 기능직 근로자들은 이 때 발탁되지 않으면 원청 조선소

의 직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발탁채용’이라는 좁

은 문을 하여 원청  사내하청사업체에 해서 순종 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30  반 이후의 사내하청 근로자는 원청 정규직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의

욕 고취가 상 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연 도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직 ) 기능직(하청) 계 (하청/직 )×100

1990 4,062 7,967 34,701 7,360 54,090 21.2

1995 7,333 11,775 39,236 18,986 77,330 48.4

2000 7,181 10,420 36,215 25,960 79,776 71.7

2005 7,042 12,081 35,750 49,831 104,704 139.4

2010 6,533 20,293 35,383 70,534 132,743 199.3

2011 6,931 20,492 35,237 76,670 139,330 217.6

2012 7,196 20,761 35,989 90,342 154,288 251.0

2013 8,461 21,391 35,712 105,041 170,605 294.1

<표 3> 9  조선소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

(단 :개소, 명, %)

자료 :한국조선해양 랜트 회, 각 연도 조선자료집.

2)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나타난 조선산업 원청사업체의 수는 16개이지만, 통상 으로 업계에서는 

9～10개를 주요 원청사업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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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사업체의 기능직 근로자가 어느 원청사업체에 소속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원청별 하청사업체  하청 근로자수를 보면 하청사업체의 59%, 하청근

로자의 76%가 소  빅3라 불리는 형 조선소 소속이었다. 빅3 조선업체의 사내하청 근

로자는 2008년 이후 약 3만 5천여 명 순증하 는데,3) 이는 형  조선소들이 2008년 세

계 융 기 이후 부분 경 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이 인력이 빅3

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청사업체명 하청사업체 수 하청노동자 수 업체별 평균인원

공업 271 38,270 141.2 

우조선해양 154 26,503 172.1 

삼성 공업 132 21,667 164.1 

미포 98 9,629 98.3 

삼호 공업 69 7,726 112.0 

STX조선 73 4,488 61.5 

SPP조선 99 4,030 40.7 

성동조선해양 30 1,507 50.2 

한진 공업 16 118 7.4 

신아sb 6 50 8.3 

 체 948 113,988 120.2 

<표 4> 원청별 하청사업체  하청노동자 수

(단 :개소, 명)

자료 :심상정의원실 국감자료, 박종식(2014)에서 인용.

형  조선소에 속했던 하청근로자들이 구조조정 이후 형조선소의 사내하청사업체

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빅3 형조선소가 해양 랜트 사업 부문을 확장하 기 때문이었

다.4) 해양 랜트의 설계-조달-시공 부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부문은 시공부문

으로서 형 조선소에서는 이 부분에 하청인력을 거 투입하게 된 것이다. 주로 하청사

업체를 심으로 인력구성을 한 해양 랜트 사업이 커짐에 따라서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비 은 매년 속도로 높아지게 된 것이다. 

[그림 1]에서 조선산업에서 하청근로자를 쓰는 비 을 보면 2013년 조선업 68%, 해양

랜트업 90%로서 해양 랜트에서의 하청비 이 월등히 높으며, 이러한 격차는 이 에

도 존재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해양 랜트를 주로 하는 사내하청기업에서는 작업시한 

박 등으로 작업량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 소  ‘물량조’라고 불리는 임시근로자들을 

3) 박종식(2014),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황｣, 속연구원 이슈페이퍼.
4) 세계 융 기 이후 선박 수주량 감소를 극복하기 하여 형조선소들은 해양 랜트 사업에 집

하게 된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빅3 조선소들은 규모 해양 랜트 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을 일  수주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수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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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투입해서 사용하게 된다. 물량조는 어느 한 조선소의 정규직 사내하청근로자가 아니

라 ‘물량’에 따라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몇 주 혹은 몇 달씩 작업하는 임시근로자들로서, 

이는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노동시장의 이 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빅3 기능직의 사업부서별 체인원 비 하청 비율

60.5% 59.4% 61.1% 61.2% 63.4% 69.2% 68.3%
79.7% 78.1% 83.4% 81.9% 81.9% 86.5% 90.1%

39.8% 44.5% 45.5% 44.8% 46.1% 44.6% 49.8%

30.0%

50.0%

70.0%

90.0%

11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조선 해양 기타

자료:박종식(2014),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황｣, 속연구원 이슈페이퍼.

조선산업 사내하청근로자가 공정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도장, 

배 , 기 자, 조립 등 핵심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48%이고, 이외에도 선각, 족장, 탑

재 등 일하기 어렵거나 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산업

에서 원하청 공동작업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힘들고 험한 공정을 차 하청사

업체에 넘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 업체 수 인원 수 비율 공정 업체 수 인원 수 비율

가공 16 939 0.8 소조립 16 1,331 1.2

건조 34 2,922 2.6 시운 19 2,400 2.1

철 48 7,723 6.8 엔진기계 22 1,281 1.1

기계 18 1,090 1.0 의장 54 6,934 6.1

기 19 603 0.5 기 자 84 12,573 11.0

조립 39 3,379 3.0 조립 77 9,304 8.2

도장 141 19,079 16.7 족장 45 5,458 4.8

목의장 12 1,485 1.3 지원 58 4,369 3.8

배 54 14,089 12.4 탑재 55 5,568 4.9

보온 10 768 0.7 넬 18 1,940 1.7

선각 41 5,460 4.8 기타 22 1,741 1.5

선실 10 1,201 1.1 미분류 15 1,514 1.3

선장 21 837 0.7  체 948 113,988

<표 5> 공정별 하청사업체  노동자 분포 황

(단 :개소, 명, %)

자료 :박종식(2014), ｢조선산업 사내하청의 확산과 공정별 황｣, 속연구원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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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산업 원하청 기업의 근로자 특성

이 장에서는 조선산업의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에는 어떠한 연령 의 근로자가 소속되

어 있으며, 이들의 근속  이직률은 어떠하며, 구인률  직업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조선산업 종사자의 연령을 청년층(15세～29세), 년층(30세～49세), 장년층(50세 이상)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조선산업에서 근로자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청년층의 감소와 

장년층의 증가가 에 띈다. 각 연령층별로 근로자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청년층은 

2008년 24.4%에서 2014년 17.8%로 감소하 고 근로자의  수 한 감소하 다. 반면 

년층의 구성비율은 2008년 68.5%에서 2014년 71.5%로 증가하 고 장년층 한 2008년 

7.1%에서 2014년 11.1%로 증가하 다. 즉 조선산업은 반 으로 고령화되고 있었다.

원청사업체와 하청차수별 장년 비 을 살펴보면 원청사업체의 장년비 이 가장 높고, 

하청사업체의 경우는 하청차수가 높아질수록 장년층 비 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고

령화 속도 한 원청사업체가 가장 높고, 하청사업체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경향

을 보 다. 원청사업체의 장년층 비 은 2008년~ 2014년에 8.4%p 높아졌고 하청사업체

는 3.4%p(2차), 3.6%p(3차), 4.1%p(4차 이상)로 나타났다. 

　

　

 체 장년 비

청년 년 장년 원청 2차 하청 3차 하청 4차 이상 하청

2008 55,796 156,572  16,142   9.5 6.0  7.6  8.4

2009 55,665  162,712 17,499 10.7 6.2  7.7  7.7

2010 54,185  172,506 19,853 11.9 6.8  8.2  8.6

2011 54,824  190,555 23,549 12.8 7.5  8.7  9.9

2012 53,351  200,919 26,035 13.8 8.0  9.3 10.5

2013 50,846  205,455 28,759 15.1 8.6 10.2 11.6

2014 49,799  205,562 32,301 17.9 9.4 11.2 12.5

<표 6> 연령별 원하청사업체별 분포 추이

(단 :명, %)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에서 장년 비율이 가장 높고 고령화 속도 한 빠른 이유는 원청사업체 근

로자의 근속연수가 하청사업체에 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2013년을 기 으로 근속연수를 분석해본 결과 원청사업체 근로자 12.1년, 하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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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근로자 2.1년으로 원청사업체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월등히 길었다. 이 게 원청사업체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긴 이유는 원하청 간 사업체 설립연도나 연령별 분포가 다르기 때

문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하청사업체의 고용이 더 불안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단된다. 2011년 이후 평균 근속기간의 증가폭을 보면 원청사업체는 지속 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하청사업체는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한 하청사업체의 고용

불안정성에 기인한 상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내하청사업체 종사자라 할지라도 종사상 지 가 본 공인가, 물량 인가, 일당직 등 

기타인가에 따라서 근속기간은 다르다. 본 공의 근속연수는 상 으로 길어서 근속연수

가 4년 이상인 경우가 48%로 장기근속자가 상당수 있으며, 물량 , 일당직 등의 근속연수

는 1년 미만이 과반수이다. 

조선산업의 근속연수를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를 보면 근속연수

가 3년 이상인 근로자의 비율은 원청사업체 92.4%, 하청사업체 80.1%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하여 2011년에 조선업 피보험자인 사람을 기 으로 1년, 2년, 3

년 후 그 로 머무는 사람의 비율을 분석하 다. 원청사업체 소속 근로자  이후 계속 

근무자의 비율은 1년 경과 후 96.9%, 2년경과 후 94.2%, 3년경과 후 92.4%로 나타났다. 

하청근로자  이후 계속 근무자의 비율은 1년 경과후 90.7%, 2년 경과후 84.7%, 3년 경과

후 80.1%로 나타나서, 하청근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동이동이 더 높았다.

　
t+1 t+2 t+3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하청 기타

원청 39,859 202 1,091 38,765 329 2,058 38,025 455 2,672 

하청 480 158,561 15,753 762 148,130 25,902 925 140,034 33,835 

원청 96.9 0.5 2.7 94.2 0.8 5.0 92.4 1.1 6.5

하청 0.3 90.7 9.0 0.4 84.7 14.8 0.5 80.1 19.4

<표 7> 원하청별 노동이동 추이 변화

(단 :명, %)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피보험자 DB).

원청사업체와 하청사업체 근로자의 이직률 황을 보면 원하청 간 격차가 매우 컸다. 

2013년 원청사업체 근로자의 이직률은 자발  이직률이 3.3%, 비자발  이직률이 4.3%로 

나타나지만 하청사업체 근로자의 이직률은 자발  이직률이 24.0%에서 29.0%까지 나타

나고, 비자발  이직률은 7.4%에서 8.5%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  이직률은 원청에 비해

서 7-8배 높고 비자발  이직률은 약 2배 높은 수치이다. 이는 원청사업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업체이고, 하청사업체에는 정규직인 본 공뿐만 아니라 계약직인 물량 과 일용근

로자까지 있는 조선업 노동시장의 실을 반 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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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직률 추이를 보면 원청사업체의 경우 자발  이직률과 비

자발  이직률 모두 지속 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하청사업체의 경

우 세계 융 기의 향으로 경기가 나빴던 2009년 자발  이직률과 비자발  이직률이 

모두 속히 높아졌다. 이는 원청 근로자에 비해서 하청 근로자가 경기가 나쁠 때 먼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원청 2차 3차 4차 이상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자발 비자발

2008 2.69 2.92 22.31 6.74 25.82 10.44 23.06 8.60

2009 2.06 2.55 21.17 8.92 23.02 11.06 22.58 10.63

2010 3.07 3.95 24.26 6.73 28.20 7.74 27.98 6.78

2011 3.41 3.49 25.55 6.39 30.89 7.46 27.74 7.70

2012 3.78 4.46 24.49 7.43 29.40 8.02 27.21 8.11

2013 3.33 4.28 24.02 7.37 28.98 8.14 27.30 8.48

<표 8> 원하청여부별 이직률 추이 변화

(단 : %)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피보험자 DB).

다음으로 조선산업 원하청사업체별로 구인자 수를 살펴보았다. 원하청 간 구인자 수는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달랐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하청사업체

에서는 체 근로자의 31% - 37% 정도가 매년 이직하고 있지만 원청사업체의 경우 이직

하는 근로자가 8% 미만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추이를 보

면 해양 랜트 부문에 주력했던 2012년 이후 원청사업체의 구인자 수는 의 반 이

하로 떨어졌고, 하청사업체의 구인자 수는 오히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원청 구인자 비율 하청 구인자 비율

2006 58 194 0.1 1.0

2007 44 409 0.1 1.5

2008 49 856 0.1 2.7

2009 34 728 0.1 2.1

2010 43 1,061 0.1 2.9

2011 49 1,520 0.1 3.6

2012 26 1,965 0.0 3.6

2013 19 2,381 0.0 3.7

<표 9> 원하청사업체별 구인자 수 추이

(단 :명, %)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피보험자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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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산업 원하청기업의 근로조건

하도 업체는 원청사업체로부터 받는 하도  액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임 을 지

하게 된다. 조선산업에서 하도  액의 결정은 ‘공종별 단가’와 개별물량을 작업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시수(M/H)’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각 공종별단가는 원청사업체와 하청

사업체 의회 표 간의 의를 통해서 결정되지만, 사실상 원청이 정한 단가기 을 하

청사업체 표에게 설득하고 조를 구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공종별 단가

의 조정은 직 정규직 노동자의 임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며, 모든 력업체에 

통일 으로 용된다.  하나의 결정요인인 공사시수(M/H)는 기술발 에 따라서 개는 

6개월 혹은 1년 단 로 더 낮게 책정되고 있다. 따라서 하도 업체가 받는 하도  액은 

새롭고 복잡한 공정을 맡아서 하지 않는 이상 오르기 어려운 구조이다. 

조선산업 사내하청사업체의 임  지 형태를 보면 공업의 경우 사내하청 본 공

은 75%가 시 제로 지 받고 있는 반면, 물량  등은 78%가 일당제로 지 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 제 월 제 시 제 일당제 기타 

사내하청 본 공 (N=1,114) 0.4 9.0 74.8 15.8 0.1

기타 (222) 1.4 10.8 9.5 77.9 0.5

<표 10> 사내하청 고용형태별 임 지 형태 분포( 공업)

(단 : %)

자료 : 공업노동조합․ 공업사내하청지회(2014), 2014년 공업 사내하청 노동환경 실태조사, p.14, 신원
철(2014)에서 재인용.

임 인상 방식을 보면 원청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는 호 승 분과 기본  인상을 통

해서 매년 임 이 인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내하청사업체의 근로자는 그 지 않다. 사내

하청사업체 근로자는 호 승 이나 베이스 업이 존재하지 않을뿐 아니라, 임 의 상한성

(최고시 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업의 사례를 보

면 사내하청사업체의 경우 본 공의 52%, 물량 의 22%만이 임 인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사내하청사업체 본 공의 경우는 개별  임 인상 행이 지배 이고 물량

의 경우는 임 인상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문 경우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산업에서 원청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하청사업체 근로자의 임 수 을 직

으로 비교하기는 치 않을 수 있다. 이는 이들을 근속, 숙련수 , 노동시간, 직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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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임 수 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사업

체 근로자의 임 은 수 은 원청사업체 근로자의 1/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조선, 

삼성 공업, 공업 등 조선 빅3 정규직 근로자의 임 수 은 연 7천만 원 내외로 

나타나는 반면, 하청사업체의 임 수 은 연 3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

에도 복지수 의 차이 등을 감안한다면 총 보상수 의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상된다. 

이외에도 하청근로자들에게 근로기 법상 휴업수당을 지 하지 않는 행이 이미 

리 퍼져있고, 원청사업체에서 하청사업체 근로자들을 한 휴가비, 지원  등을 지 하더

라도 일부 사내하청사업체에서는 이를 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원하청 기업의 훈련건수, 훈련인원, 지원 의 차이에 해서 살펴보았다. 원

청기업의 경우 5만 3,806명의 훈련인원이 2,081건의 훈련에 참여하면서 59.1억 원의 지원

을 수 하 지만, 하청사업체의 경우 6,524명이 1,144건의 훈련에 참여하면서 9.5억 원

의 지원 을 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사업체는 직원 수를 일정한 규모로 유지하고 

있고, 하청사업체의 직원 수가 원청사업체 직원 수의 4배 이상이라는 을 감안하면 하청

사업체 직원에 한 훈련은 턱없이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원하청별 훈련 황(2014) 

(단 :개, 명, 천 원)

력 기업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훈련

건수

인원수

(A)

지원

(B)

1인당 

지원

(B/A)

약

기업수

훈련

건수

인원수

(A)

지원

(B)

1인당 

지원

(B/A)

 체 2,081 53,806 5,910,928,464 109,856.3 731 1,144 6,524 948,152,539 145,333.0

(주)한진 공업 15 138 7,402,571 53,641.8 - - - - -

(주) 미포조선 61 2,007 158,142,642 78,795.5 - - - - -

STX 공업 192 1,014 52,352,948 51,630.1 67 32 101 26,902,965 266,366.0

선조선 - - - - - 3 5 366,782 73,356.4

우조선해양(주) 335 7,671 1,341,778,819 174,915.8 199 328 1,246 602,332,474 483,412.9

한조선(주) 97 434 29,435,727 67,824.3 - 4 4 423,643 105,910.8

삼성 공업(주) 279 9,352 1,302,262,052 324,933 152 316 2,621 94,820,042 36,177.0

성동조선해양(주) 22 332 33,383,455 100,552.6 - 4 22 4,427,860 201,266.4

한진 공업 - - - - 19 1 1 94,605 94,605.0

미포 - - - - 60 104 283 23,661,566 83,609.8

삼호 공업(주) 36 988 234,011,729 236,854.0 63 172 1,420 123,787,383 87,174.2

공업(주) 1,044 31,870 2,752,158,521 86,355.8 171 180 821 71,335,219 86,888.2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훈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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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직종을 살펴보면 원청사업체의 경우 사무 리 분야, 기계․장비 분야, 운송장비제

조 분야에서 사용하는 지원 이 89% 정도 되지만, 훈련 직종은 비교  다양하게 개설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청사업체의 경우 기계․장비 분야에 훈련지원 의 78%

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훈련 직종 자체가 매우 제한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2>  원하청사업체별 훈련직종 황(2014)

(단 :개, 명, 천 원)

직종 분류

원청사업체 하청사업체

훈련 

건수

인원수

비율

지원

비율

1인당 

지원

훈련

건수

인원수

비율

지원

비율

1인당

지원

 체 2,081 100.0 100.0 109,856.3 1,144 100.0 100.0 145,333.0

건설 분야 44 1.9 1.3 76,665.7 3 0.0 0.1 166,776.7

계층별훈련 분야 61 3.0 3.6 129,037.0 248 9.2 5.3 84,380.5

속 분야 4 0.3 0.1 54,368.3

융․보험 분야 17 0.4 0.2 46,923.7

기계․장비 분야 173 8.4 24.6 320,381.7 440 39.6 78.5 288,390.2

농림․농업․ 업 분야 1 0.0 0.0 108,053.0

사무 리 분야 1,294 66.7 43.7 71,959.9 372 46.0 12.7 40,090.5

산업응용 분야 11 0.2 0.1 51,961.2 1 0.0 0.0 376,960.0

서비스 분야 4 1.0 0.3 35,071.7

섬유 분야 2 0.0 0.0 48,000.0

운송장비제조 분야 298 14.0 20.9 163,243.2 26 3.3 2.0 85,848.8

의료 분야 5 0.0 0.0 91,816.7

기 분야 45 1.0 2.1 239,947.9 52 1.9 1.4 106,867.3

자 분야 3 0.0 0.0 98,765.3 1 0.0 0.0 132,123.0

정보․분야 102 2.9 3.0 112,885.3

화학제품  요업 분야 13 0.1 0.1 80,924.3 1 0.0 0.0 95,401.0

환경분야 4 0.0 0.0 91,948.0

자료 :원하청 내부자료, 고용보험 행정자료(훈련 DB).

Ⅴ. 조선산업 사내하청 문제의 전망

조선산업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는 이미 원청 근로자의 4배를 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

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조선산업의 형 조선소들이 1998년 외환

기 이후 인건비 감과 험 외주화를 하여 사내하청을 극 으로 이용하면서 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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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고, 2008년 국제 융 기 이후 로 개척을 하여 해양 랜트 쪽으로 사업구조 

다각화를 시작하면서 가속화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해양 랜트 부문은 임노동력

의 단기간 시공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양 랜트에서의 사내하청 

근로자의 사용비율은 90%를 넘어서고 있다. 한 조선산업에서 사내하청이 일반화되면

서 힘들고 험한 공정을 사내하청으로 넘기는 것에 해서 원청 노사 간에 암묵 인 단

합이 존재하고 있다(박종식, 2014). 한 이미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도 이 화가 

진행되어서 원청 본 공과 물량 , 일용직 등으로 구분되며, 본 공  가장 유능한 근로자

는 원청에서 결원이 생길 경우 원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미 원청 근로자의 4배 이상으

로 불어난 사내하청 근로자를 어느 날 모두 원청사업체가 직고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재 필요한 것은 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심으로 

단계 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임 과 근로조건이 원청 근로자들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은 주

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덧붙여 격차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원청 근로

자들은 노동조합을 모두 갖추고 있고 집단  의사소통의 길이 있지만, 사내하청 근로자

들은 그 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양 랜트 물량  등의 경우 물량에 따라서 하청사업체

뿐만 아니라 조선소 자체를 자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조직화가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유사한 작업환경에 있는 건설 랜트 근로자들은 이미 지역별․직종별 응으로 이를 해

결한 바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에게도 집단  의사소통 기구, 즉 노동조합 는 노동자

평의회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 사내하청과 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단계  근이 필요하다(박종식, 2014). 

하나는 원하청 공동작업의 경우 부분 높은 기술  숙련이 필요한 핵심 인 공정인 경

우가 많다. 이는 같은 장소 내에서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불법 견의 다툼

이 있을 수 있고, 핵심기술을 원청 사내에서 보유한다는 에서도 핵심공정은 직 화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는 험하고 힘든 공정이 이미 사내하청으로 넘어갔다

는 은 앞에서 언 한 바 있다. 이 때 문제 은 사망과 같은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이다. 만일 사망과 같은 재해가 지속 으로 발생할 경우, 그 작업공정은 사

내하청사업체 근로자가 작업장 차원에서의 안 리를 히 하기 어렵다는 을 반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게 재해가 발생하는 험한 공정은 재직 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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